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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가.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8.4.17)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

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나.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구강지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문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다. 주요 위탁내용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

○ 시설규모 : 대지 836.6㎡, 건물 1,606.62㎡(지하1층, 지상4층)

○ 지원시설 : 장애인 구강진료

○ 개원일자 : 2005년 9월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21년 4월 17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514,246천원(’18년 예산편성중)

라.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

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 운영의 위

탁)

마. 필요성

○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정신건강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

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

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

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 ’17.9.29)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하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1)은 시장이 민

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

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

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은 서울

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에 위치하여 장애인구강진료를 목적으로 2005

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임.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

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치과병원 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계 의료시설 1,606.62

지하 1층 세미나실, 의료정보실 336.44

지상 1층 환자대기실, 전신마취실 219.08

지상 2층 진료실, 방사선실, 특수치료실 446.52

지상 3층 진료실, 연구실 447.46

지상 4층 행정실, 옥상 녹지화공원 157.12

<장애인 치과병원의 민간위탁 주요연혁>

2 민간위탁 주요 성과

○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담의 구강지료 전문기관으로 지

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요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은 대부분 

9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 것은 2015년의 

이동치과사업 등으로 나타남. 또한 진료목표대비 실적이 낮아 진료수익

도 목표대비 낮게 나타남. 

일 자 연 혁

2005. 04.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

2005. 09. 병원 개원

2008.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1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08.4.18.~2011.4.17.)

2011.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2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1.4.18.~2014.4.17.)

2014.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3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4.4.18.~2015.4.17.)

2015.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4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5.4.18.~2018.4.17.)



<장애인 치과병원 주요사업 실적과 달성률>

연도 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율(%)

2015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4,945 22,255 89.2

수익(천원) 4,425,030 3,773,723 85.3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환자수(명) 14,910 13,398 89.9

횟수 215 242 112.6

2016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5,693 22,018 85.7

수익(천원) 4,446,013 3,896,616 87.6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환자수(명) 15,000 13,571 90.5

횟수 270 252 93.3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율 확대(20%→30%)나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과 공공성 확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은 낮게 나타남. 

○반면 외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2016년), 2015,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표창 등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사무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구강진료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높은 편임.

3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



음.2) 또한 동조례 제6조3)에 따르면 시립병원 등 보건, 건강증진과 관련

된 시설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되

어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은 주

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하자요건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 

○다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성과가 제시된 것도 동 사무의 민간위탁이 타당

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로서 작용된다 할 것임. 

4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

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

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4)

2)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후략)
4) 그러나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사안으로 동의안의 처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 존재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2141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

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8.4.17)

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나.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

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구강지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문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

○ 시설규모 : 대지 836.6㎡, 건물 1,606.62㎡(지하1층, 지상4층)

○ 지원시설 : 장애인 구강진료

○- 개원일자 : 2005년 9월

`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21년 4월 17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2,514,246천원(’18년 예산편성중)
○ 산출근거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안)

합  계 2,424,796 2,514,246

운영보조금 2,181,569 2,356,357

공공의료 손실보전 1,506,039 1,506,039

이동치과진료 380,042 422,169

치과치료비 지원 223,680 296,760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38,692 90,464

301네트워크 33,116 40,925

자본보조금 243,227 157,889

필수 의료장비 도입 138,810 80,960

행정사무실 증축공사 - 60,000

보안소프트웨어 구매 - 3,025

옥상난간보수 - 7,000

공기구 및 비품구입 37,437 6,904

노후서버 교체 21,980 -

진료실 창호 공사 25,000 -

이동차량 리프트 교체 20,000 -

(단위 : 천원)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

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

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 ’17.9.29)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강한석 (☎2133–7519)



- 산출근거

운영보조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장애인치과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률 산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의료
손실보전

1,590,736천원
(서울시 보조금 

예산시스템 프로그램)

1,506,039천원
(구조손실률

△87.36% 반영)

1,506,039천원
(2016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동결)

1,506,039천원
(2017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동결)

       ※ 타 대학교치과병원 혹은 일반병원과 단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경우 타당성이 
없어 109.2%의 80%수준인 87.36%로 조정 재산정한 금액으로 반영

▸ 이동치과진료

구 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진료재료비 53,500

24,000 ■ 재료비 : 1,000 × 12월 × 차량2대 = 24,000

5,500 ■ 진료 기구 (스켈러핸들, 패디랩판 등) : 5,500

24,000 ■ 기공비 : 1,000 × 12월 × 차량2대 = 24,000

이동진료버스
및 내부 장비 
수선유지비

51,600

16,800 ■ 차량유지비 : 700 × 12월 × 차량2대 = 16,800

24,000 ■ 차량유류대 : 1,000 × 12월 × 차량2대 = 24,000

4,800 ■ 주차비 : 400 × 12월 × 차량1대  = 4,800

6,000
■ 차량내 의료장비 등 수선유지비 : 

   3,000 × 차량2대 = 6,000

이동치과진료 
활동비

12,920

720 ■ 전산프로그램 사용 및 유지보수비 : 60 × 12월 = 720

2,400 ■ 이동진료용 소모품 : 100 × 12월 × 차량2대 = 2,400

4,800 ■ 활동비 : 200 × 12월 × 차량2대 = 4,800

5,000
■ 지역사회 의료지원(장애인의날, 구강보건의날, 의료봉사):

   1,000 × 5회 = 5,000

이동치과진료 

전담 인건비

(퇴직금포함)

304,149

146,722 ■ 치과의사 : 8,733 × 12개월 × 3.5 ÷ 5 × 차량2대 = 146,722

89,562
■ 치과위생사 : 

   2,666 × 12개월 × 3.5 ÷ 5 × 2명 × 차량2대 = 89,562

22,848 ■ 사회복지사 : 2,720 × 12개월 × 3.5 ÷ 5 = 22,848

45,018 ■ 운전기사 : 2,680 × 12개월 × 3.5 ÷ 5 × 차량2대 = 45,017

합계 422,169 -

(단위 : 천원)

붙임 : 1



▸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구 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무료틀니·보철 

지원사업
232,760 232,760

■ 틀니 및 지대치 지원 : 

   4,232 × 55명 = 232,760

임플란트 지원사업 64,000 64,000 ■ 임플란트 지원 : 3,200 × 20명 = 64,000

합계 296,760 -

(단위 : 천원)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구 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퇴직금 포함)

65,364 65,364 ■ 치과위생사 : 2,514 × 13개월 × 2명 = 65,364

활동비
교육
사업

21,500

5,000
■ 교육도구 구매 (디스클로징 솔루션, 클레이토이,

   자일리톨, 치아모빌 등) : 5,000

3,000 ■ 교육용 소모품 (종이컵, 문구류, 현수막 등) : 3,000

12,000 ■ 교육용 구강용품세트 : 4 × 3,000개 = 12,000

1,500 ■ 연계기관과의 간담회비 : 300 × 5회 = 1,500

홍보비 3,600
1,500 ■ 하얀별이 애드벌룬 제작 및 설치비 : 1,500

2,100 ■ 리플렛, 포스터, 티셔츠 등 홍보물품 : 2,100

합계 90,464 -

(단위 : 천원)

▸ 301네트워크 사업

구 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퇴직금 포함)

40,925 40,925
■ 치과위생사 : 2,214 × 13개월 = 32,682

■ 사회복지사 : 3,148 × 13개월 = 40,925

운영비 -

2,000 ■ 홍보물 제작 및 배포(리플렛 등) : 2,000

500 ■ 기관방문 및 출장비 : 500

2,000 ■ 협력기관 간담회비 : 200 × 10회 = 2,000

1,000 ■ 활동비 : 1,000

의료비 - 20,000 ■ 20명 × 1,000 = 20,000

계 40,925 -

(단위 : 천원)



자본보조금

▸ 필수 의료장비 도입

취득구분 의료장비명 수량 단가 금액

교 체

유니트체어 3 18,000 54,000

Air 콤프레샤 2 4,000 8,000

근관장 측정기 4 1,550 6,200

계(A) 9 23,550 68,200

보 강

수냉식 석션 1 2,200 2,200

치주기구 전동 연마기 1 990 990

큐레이펜 1 1,980 1,980

계(B) 3 5,170 5,170

신 규 Nocospray 2 3,795 7,590

계(C) 2 3,795 7,590

총 계(A+B+C) 22 - 80,960

(단위 : 천원)

▸ 행정사무실 증축공사

구  분 소요예산

 사무실 증축공사 50,000

 건축설계 4,500

 구조검토비용 4,400

 공사감리비용 1,100

합  계 60,000

(단위 : 천원)

※ 대상지 전경

옥상 전경 4층 평면도(증축예정)



  ▸ 보안소프트웨어 구매

구 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보안소프트웨어 3,025 3,025 ■ 302.5천원 × 10조 = 3,025천원
계 3,025 -

(단위 : 천원)

      

▸ 옥상난간보수

      

구  분 소요예산

옥상 난간 보수 공사 7,000

합  계 7,000

(단위 : 천원)

※ 옥상 난간 사진

난간 부식, 비틀림, 갈라짐으로 안전의 위험성이 있음

▸ 공기구 및 비품구입

      

구  분 소요예산

행정실 PC, 모니터, 대기의자 등 6,904

합  계 6,90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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